
《2024. 8월 1차》
 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

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.

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 

관련 내용

 ○ 개   요

· 공무원이 공용물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, 예산의 

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간접적 이득(부가서비스)의 경우도 공적으로만 

사용해야한다는 원칙 

 ○ 내용해설

  · (공용물)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, 사업용 또는 

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(예시 : 청사, 관사, 공용차량 등)

  · (예산 사용에 의한 부가서비스) 항공마일리지, 기관 법인카드 등으로 적립된 포인트 등 

  · (사적인 용도의 사용·수익)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물(재산)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

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 

위반 예시

 ○ 공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출퇴근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

 ○ 관사를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

 ○ 직무와 상관없이 인근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공무수행용 차량을 이용

 ○ 공용차량용으로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주유

 ○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빼내어 간부 공무원의 개인 별장 신축

현장에 사용

 ○ 공공기관 연구원이 공무여행으로 적립한 마일리지 일부를 배우자의 항공권 구매에 

사적 사용  

부조리
신  고

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 클릭)
♣ 감사관 핫라인(☎031-221-3650), 부패․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


